
 
 
 
 
 
 
 
배우자로부터의 폭력（DV）, 스토커 행위 등, 아동학대 및 이것들에 준하는 행위의 

피해자（이하「DV 피해자 등」이라고 함.）분은 시구정촌에 대해서 이하의 지원조치 

실시 신청 등을 통해서 가해자 등에게 주민기본대장의 일부의 사본 열람 및 

주민표사본 교부 등에 대해서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 

자세한 것은 살고 계시는 시구정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

 

 【지원조치 개요】 

１ 목적 

DV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기본대장 일부의 사본 열람 및 주민표사본 

등의 교부 및 호적 부표의 사본 교부에 대해서 부정한 목적에 의해 이용되는 것을 

방지합니다. 

 

２ 신고 접수 

시구정촌장은 1에 열거한 DV피해자 등으로부터 3에 열거하는 지원조치의 실시를 

원한다는 신청을 접수합니다. 신청을 접수한 시구정촌장은 지원조치의 필요성에 

대해서 경찰,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, 아동상담소 등의 의견을 듣고 확인합니다. 

 

３ 지원조치 

가해자가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의 청구 또는 신청에 대해서「부정한 

목적」이 있는 것 등으로 판단하고 열람을 못하게 하거나 교부하지 않도록 합니다. 

기타 제 3 자로부터의 신청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제 3 자 행세를 하고 신청한 것에 

대해서 열람 또는 교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기본대장카드 등의 사진이 

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본인확인을 더욱 엄격하게 실시합니다. 

또한 가해자로부터의 의뢰를 받은 제 3자로부터의 신청에 대해 열람 또는 교부하는 

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이유에 대해서도 더욱 엄격한 심사를 실시합니다. 

배우자로부터 폭력（DV）, 스토커 행위 등, 아동학대 및 

이것들에 준하는 행위의 피해자는 신고 등에 의해 

주민기본대장의 열람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


